
변상금 사전 통지서

대상자
① 성명 금호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② 생년월일

③ 주소 ④ 전화번호

⑤ 부과내용

재 산 의  표 시
점유면적

(㎡)

부과기간 변상금

(원)

비 고

(소유자)소 재 지 지목
지적

(㎡)

 금호동2가 20-1 도로 80.00 29.00

2013. 2. 18.

 ~

2015. 10. 31.

11,857,590 서울시

 금호동2가 223-1 도로 549.60 476.40 99,196,970 서울시

 금호동2가 201 도로 28.40 28.40 11,138,680 서울시

 금호동2가 산9-17 공원 6,192.00 2,883.00 1,127,730,070 서울시

 금호동2가 산9-18 공원 316.00 25.90 9,529,240 서울시

 금호동2가 24-1 도로 68.00 68.00 26,776,420 성동구

 금호동2가 30-1 도로 27.00 27.00 10,631,800 성동구

 금호동2가 38-1 도로 74.00 74.00 29,139,040 성동구

 금호동2가 46-1 도로 33.00 33.00 12,994,430 성동구

 금호동2가 63-1 도로 68.00 68.00 26,776,420 성동구

 금호동2가 64-1 도로 2.00 2.00 787,530 성동구

 금호동2가 213-1 도로 229.10 219.30 86,011,130 성동구

 금호동2가 315-1 도로 40.70 40.70 15,875,880 성동구

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」제89조 및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

조례」제84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

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

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2015년 11월 20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

제출하여 주시고,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

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 의견

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  붙임  1.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

        2.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 1부

2015년  11월    일

성  동  구  청  장      (인)

 금호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귀하



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

 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

조례」제89조 및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제84조에 따라 아래와 같

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 변상금 부과 통지내역

의      견 
소재지

점유면적

(㎡)
부과기간

변상금

(원)

 금호동2가 20-1 29.00

2013. 2. 18.

 ~

2015. 10. 31.

11,857,590

 금호동2가 223-1 476.40 99,196,970

 금호동2가 201 28.40 11,138,680

 금호동2가 산9-17 2,883.00 1,127,730,070

 금호동2가 산9-18 25.90 9,529,240

 금호동2가 24-1 68.00 26,776,420

 금호동2가 30-1 27.00 10,631,800

 금호동2가 38-1 74.00 29,139,040

 금호동2가 46-1 33.00 12,994,430

 금호동2가 63-1 68.00 26,776,420

 금호동2가 64-1 2.00 787,530

 금호동2가 213-1 219.30 86,011,130

 금호동2가 315-1 40.70 15,875,880

 그 밖의 의견 (입증서류 등 첨부)

  

      신청인  주        소:

              성        명: 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              생 년 월 일:

              전 화 번  호:

년     월     일

성  동  구  청  장   귀하



[별지 제22호서식] (개정 2013ㆍ3ㆍ14, 2014.4.10.)

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

 점유 재산의 표시

분납형식 비 고

소  재  지 점유면적(㎡)

  년   회 분납

분할납부 신청내역

변상금
총  액
(원)

회차 납부일
변상금

(원)

연 부
이 자
(원)

합 계 비 고

 

1회

2회

3회

4회

5회

6회

 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81조 및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

 제8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(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).. 

2015년      월      일

    신청인  주        소:

성        명:   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생 년 월 일:

전 화 번  호: 

성  동  구  청 장   귀하 


